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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한아세안 F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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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정국 아세안 10개국

원 발급주체 한국 - 세관, 상공회의소(단,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세관에 한정)
산 아세안 - 세관 등 국가기관
지 서식 통일증명서식(FORM AK)
증

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
명

제출면제기준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불 이하(상품 또는 우편물서

소급발급 소급발급 시“Issued Retroactively”표기

원산지 •일반원칙
결정기준 - WO : 완전생산기준
(부호)

- CTH : 세번변경기준(HS 4단위) or RVC 40% : 부가가치기준

•품목별 원산지기준(PSR)

- WO-AK (체약당사국) : 완전생산기준

- CTC : 세번변경기준(2단위, 4단위, 6단위)

- RVC % : 부가가치기준, Specific Process : 특수공정 수행물품

- Rule 6 :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

계산방법부가가 공제법(BD) : 한국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필리핀, 베트남, 태국
치계산 직접법(BU) : 브루나이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미얀마, 싱가포르
방법 부가가치기 35~60%

준

기준가격 FOB

비고 직접과 공제법 중 국가선택 (한국 공제법)
* 직접법 계산 시〔원산지재료(VOM) 가격에 직접노무비, 직접경비, 운임, 이윤 포함〕

역외가 품목 100개(HS 6단위)
공 지역 개성공단

가공비 역외부가가치 40% 이하

역내산재료비 60% 이상

제3국발행시 Third country invoicing 13번란에 체크 표시, 이 경우 7번란에는 송장 발행회사, 국가명 기재
송장

검 검증방법원 (원칙) 간접, (예외) 직접
증 검증주체산 수출국 세관(간접), 수입국세관(직접)

지 회 회신기간 2개월(간접), 30일(직접)
신검 회신주체 수출국 세관(간접), 수입자 또는 생산자(직접)

증 미회신 조치 협정관세 적용 제한

근거조항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, 제15조

〔한-아세안 FTA〕참고사항
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

① 브루나이 - 외교통상부 ② 캄보디아 - 상무부 ③ 인도네시아 - 통상부 ④ 라오스- 상공회의소 ⑤ 말레이시아 - 국제통상산업부

⑥ 미얀마 - 상무부 ⑦ 필리핀 - 세관 ⑧ 싱가포르 - 세관 ⑨ 베트남 - 통상부 ⑩ 태국 – 상무부

- 라오스는 2012.7.1 이후 상무부에서 상공회의소로 발급기관 변경

■ 상호대응세율〔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품목(기획재정부 고시 별표)〕

- 우리나라는 아세안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(Normal Track : 일반품목)하였으나 상대방은 동일한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

철폐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(Sensitive List : 민감품목)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

일반세율 적용

(예) 닭 새우류(HS 0306.11) - 인도네시아 민감품목

인도네시아 관세율이 5%이므로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와 동일한 5% 관세율 적용

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

한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“OVERLEAF"를 인쇄하여 수입국 세관에 제출 해야 관세특혜를 인정


